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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문

1.제 목

  o 항공   주파수     리를 한 도 개  연

    -항공주파수 채 비계

2.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가.연구의 목

  o 117.975∼137 ㎒  400 ㎒ 역  항공업무  주파수 채  비 안 마

나.연구의 필요성

  o ICAO는 117.975∼137 ㎒ VHF 역  채  를 추진하고, 항공안 평가

(USOAP)를 통해 러한 내  검함에 라, 내 항공주파수  채 비 

필  .

  o 내 득수  아지  여가 동 등  한 거리 여행 수가 가하

고, 에 라 각 항공사별 운항편수  보  항공 수가 늘어나 업무  주

파수  상  생하여 에 한  필 . 

  o 본 연 에 는 항공주파수 에 한 책  술동향과 내 VHF 역  

민간항공업무  주파수  사· 하고, 항공사에  하고 

는 UHF 역(400 ㎒) 주파수  추가  필  검 하여, 117.975∼

137 ㎒ 역  주파수 채  비 안과 UHF 역  항공업무지원  무  

비 안  시하고  함.

3.연구개발의 내용 범

  o 항공업무  주파수 책동향 사

    - ITU, ICAO, 통신 원 , 해양  규   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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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최신 항공업무  주파수 술 동향 사

    - 차 무 항행시스 , ADS-B, 무 항공   주파수  동향 사

  o VHF(117.975∼137 ㎒)  UHF(400 ㎒ 역) 항공업무  주파수 연

    - VHF 역 채  재 치 연

    - UHF 역 항공사 지상 업  주파수 연

4.연구개발결과

  o ICAO  117.975∼137 ㎒ 역  채   추진  근거  내 도 

개  필  검 하 고, 그 결과  상 에  도상 개  드시 어야 

하는  할 수 없었 나, 향후  역  채 지  ICAO  

 수  고 하여 향후  를 한 비차원에  117.975∼

137 ㎒ VHF 역  102개 무 에 한 단계별 채  비 안  시하

.

   

우선
순

구 분
무선국
수

비 고

Ⅰ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자가 용도 변경을 고려 인 경우

16

Ⅱ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자가 용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8

Ⅲ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7

-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로
사용되는 경우

65
정비 상
제외

- 실험국 6
정비 상
제외

합계 102

  o ‘항공사 지상 업  무 ’ 과 민간항공산업 동향  사하고, 400 ㎒ 

역  통신  무   하여 가 채  산출 함  

 역에  추가 주파수 지 안  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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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활용에 한 건의

  o 공공주파수  고 해 본 연  결과를 수 ·보 하여 내 117.975

∼137 ㎒ 역 항공업무  주파수 채  비계  수립에 

6.기 효과

  o 내 민간항공   ICAO 아태지역사무  항공채  비계  수

할 수 도  하고, 항공안 평가에 비하는 등 내 민간항공산업   

스탠다드 수  마

  o 내 항공사 지상 업  주파수  추가 보를 통해, 내 민간항공산업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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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최근 민간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항공통신용 주 수 수요가 증가하고,이에 따

라 항공주 수의 효율 활용을 한 국제 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를 비롯한 각 국가 해당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ICAO등에서 117.975∼137㎒ VHF 역의 채 표 화를 추진하

고,항공안 평가(USOAP)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검함에 따라,최근 국내에서는

117.975∼137㎒ VHF 역 항공주 수의 채 정비 필요성이 두되었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한 주 수 정책 수립이 요구 되었고, 와 같은 문제를 검

토하고 응방안을 마련하기 하여,ITU,ICAO등 국제기구 활동 정책동향을

조사·분석하고,국내 민간항공주 수 이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책

을 방송통신 원회의 제도와 비교·분석하 다.

한,국내 소득수 여가활동을 한 장거리 여행이 증가하면서 소형항공사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각 항공사별 운항편수 보유 항공기수의 증가로 이어지

고 업무용 주 수의 부족 상이 발생하 고,주 수 수요에 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주 수 이용에 한 정책 기술동향과 국내 VHF 역의 민

간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 황을 조사·분석하고,소형항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UHF 역 주 수의 추가분배 필요성을 검토하여,117.975∼137㎒ 역의 주 수 채

정비 방안과 UHF 역의 항공업무지원용 무선국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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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항공업무용 주 수 분배 동향 제도 황

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에 한 제도를 살펴보기 이 에 리 알려진 내용이지

만 항공업무용 주 수를 포함한 모든 주 수의 국내 이용 차에 해 먼 간략

히 살펴보고자 하며,그 이 에 주 수는 세계가 공유하고 사용해야 하는 자원

임을 먼 밝 둔다.

일반 인 주 수 이용 차는 각 국가간 의를 거쳐 국제 기통신연합(ITU)에

서 국제 주 수를 분배하고,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주 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

여 주 수를 분배· 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1>주 수 이용 차

국내 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을 한 차를 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ITU에서 항공업무용 주 수의 국제분배가 결의되면,우리나라 주 수 리 주

청인 방송통신 원회가 국내 분배·할당을 진행하게 되고,지침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 리소에서 무선국 허가와 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그런데 여기서 주

목할 은 민간항공 련 제도와 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국내 주 청이 별

도로 존재한다는 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해양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국내 민간항공분야에 이용되는 주 수(무선설비)는 국토해양부의

리(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 제도를 살펴보기 해서는 ITU와 방통

외에도 ICAO와 국토해양부의 법제도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제2장에는

이러한 기 별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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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국제 기통신연합

(ITU: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

1.개요

ITU는 자 주 수 스펙트럼의 사용에 한 국제 정이 이루어지는 기통

신업무를 한 UN산하의 문 조직이다.ITU는 국제 으로 유무선 분야 체에

걸친 시스템 이고 기술 인 라미터에 한 표 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다.특히,

ITU는 주 수 스펙트럼 리를 해 약 4년마다 세계 통신회의(WRC:World

RadiocommunicationConferences)를 개최하고, 세계 지역별 주 수 분배와

규칙(RR:RadioRegulation)의 제·개정을 결의한다.

<그림 2>ITU의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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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는 1992년 조직개편을 통해 통신부문, 기통신부문, 기통신개발부문

으로 조직을 세분화하 으며,주 수 국제 분배,등록 국가간 분쟁 조정,기술

표 화,기술 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TU에 가입 하 으며, 재 세계 19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활동 이다.

2.항공업무용 주 수 분배 황

ITU는 세계를 세 개 지역으로 분류하고,각 지역 국가의 의견과 수요를 바탕

으로 주 수를 분배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제3지역에 속하며,ITU가 분배한 제3지

역 항공업무용 주 수 황은 제3 에서 국내 이용 황과 함께 정리해 두었다.

2007년 ITU(WRC-07)에서는 3∼30㎓ 역에서 항공항행원격측정 원격명령

용 주 수의 추가 분배와 108㎒∼6㎓ 역에서 항공이동업무용 주 수 추가 분배

를 논의한 바 있으며,항공원격측정용으로 4400∼4940㎒,5150∼5250㎒,5925∼

6700㎒ 역을 지역 으로 분배키로 하고,5091∼5150㎒ 역은 세계 인 분

배를 결의하 다.

<그림 3>항공이동업무용 주 수 추가분배 후보 역

한,항공교통량이 증하여 항공기간 는 항공기와 지상 제국 간의 음성

데이터 통신량도 비례 으로 증가하 고,이로 인해 항공이동업무용 주 수 부족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에 따라 ITU에서는 UHF 5㎓ 역 등의 4개 후보

주 수 역을 검토하 으며,108∼117.975㎒,960∼1164㎒,5091∼5150㎒ 역을

항공이동업무용으로 추가 분배하는 방안을 결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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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CivilAeronauticalOrganization)

1.개요

ICAO는 민간항공분야에서 문화된 책임과 권한을 인정받은 UN산하의 특화된

국제포럼으로,ITU-R회의를 포함하여 ITU의 지원하에 개최되는 모든 회의와 모

임에서 옵 버의 자격을 가진다.이러한 자격은 ICAO가 기통신 정책과 주 수

이용에 하여 국제 으로 의된 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가능한 최 범

에서 항공분야의 주 수가 미래 요구에 따라서 보호되고 보완되는 것을 보장하

는 매우 가치 있는 특권이다.

<그림 4>ICAO본부 지역사무소

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세계를 7개 지역(APAC,

ESAF,EUR/NAT,MID,NACC,SAM,WACAF)으로 나 고 회원간 상호 력을

통한 안 ,보안,민간항공분야 기술개발을 목 으로 각 지역사무소를 통해 이슈사

항에 한 연구 각 국가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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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ICAO사무국 조직도 (2010년1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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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업무용 주 수 분배를 한 ICAO 활동

ICAO는 항공안 과 련된 문제에 한 권한이 인정된 UN산하 문기 이다.

ICAO는 항공통신시스템과 항공항행장비를 포함하는 모든 항공업무에 한

SARP(StandardsandRecommendedPractices)를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주

수 이용에 한 각 국가의 의견을 모아 ITU에 기고함으로써 항공주 수 이용에

한 국제 인 합의사항 도출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림 6>ICAO표 화 추진체계

ICAO의 이러한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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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범세계 인 벨에서 ACP(AeronauticalCommunicationPannel)WG-F

(WorkingGroupF)와 ANC(AirNavigationCommission)1)의 작업을 통해 ICAO

의 입장을 정리하거나,지역 인 벨에서 ICAO 지역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함으

로써 주 수 이용 계획이나 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ICAO항공항행 원회 산하의 ACPWG-F는 주 수 리에 한 자문기 으로

매년 2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7>ICAO아태지역사무소의 117.975∼137㎒ 역 채 표 화 동향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하는 VHF 역(117.975∼137㎒ 역)에 한 ICAO의 최

근 활동을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이 역에 한 채 표 화를 추진 인 것으

로 악된다.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아태지역 사무소에서는 이 역에서 이용되는

주 수 용도를 세분화하고,용도별 이용가능 채 을 지정하고 있다
[Freq.ListNo.3]

.

1)항공항행 원회(ANC:AirNavigationCommission):ICAO보조기 의 하나.체약국이

지명하는 자 에서 이사회가 임명한 15인의 원으로 구성.ICAO부속서의 채택

개정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 는 항공 발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등 이사회의

자문역을 수행.필요에 따라 문 소 원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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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사무소의 주 수리스트는 ICAO표 화 추진체계에 비추어볼 때 ICAO

의 정식 표 으로 볼 수는 없고,ICAO 표 제정을 한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한 아태지역 ICAO 체약국들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리스트이고,

ICAO의 항공안 평가(USOAP:UniversalSafetyOversightAuditProgramme)에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됨을 고려할 때 ICAO 항공안 평가의 목 과 평과결과가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항공안 평가 (USOAP:UniversalSafetyOversightAuditProgramme)

ICAO 항공안 평가의 목 은 ICAO 체약국의 항공안 에 한 규정과 안 감

시시스템이 효율 으로 구성되어있는 지를 정기 으로 평가함으로써 세계 항

공안 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평가단은 ICAO SARP에 하게 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항공안 등 을 평가하며,그 결과와 련 정보는 ICAO FSIX

(FlightSafetyInformationEx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AO USOAP의 평가는 Pre-Audit/On-Site/Post-Audit의 세 단계로 진행

이 된다.

먼 평가 12개월 부터 추진되는 Pre-Audit단계에서는,평가 상국과의 일정

조정,MOU체결,SSAQ/CC작성 등 평가체계 선택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이때

SSAQ나 CC는 ICAOSARPs에 근거하여 작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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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항공안 평가 차

∙LettertoStatesadvisingoftheauditschedule
  
∙AuditnotificationlettersenttoState
  
∙Team leaderassigned
  
∙SignedMOUreturnedtoICAO
  
∙SOAreviewandanalysisofdocumentation
usingSOAaudittools
  
∙StatesupdatetheSAAQandCCs
  
∙Specificauditprotocolsselected
  
∙Stateadvisedonteam compositionandtentative
workprogramme
  
∙Auditteam members’briefing

— 12monthsormorepriortoaudit
  

— 12monthspriortoaudit
  
— 9monthspriortoaudit
  
— minimum 6monthspriortoaudit

  
— starting12monthspriortoaudit
  

— 3monthspriortoaudit
  
— 3monthspriortoaudit
  
— 2monthspriortoaudit
  

— 1daypriortoaudit

※ SAAQ:StateAviationActivityQuestionnaire
※ CC:ComplianceChecklists

<표 1>Pre-Audit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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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On-Site단계에서는,작업 로그램에 따른 평가와 회의

들이 진행되며,평가결과 안이 마련된다.

OpeningmeetingwithStateauthorities

⇩

Conducton-siteauditinlinewithagreedworkprogramme

⇩

Dailyteam briefingsandbriefingwithNationalCoordinator

⇩

Developmentandcompilationofdraftsafetyoversightauditreport

⇩

ClosingmeetingwithStateauthority

<표 2>On-siteActivities

<그림 9>항공안 평가 항목의 구성

이런 평가는 ICAO표 이 정리된 부속서들의 내용을 기 으로 실시되며,ICAO

부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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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1-PersonnelLicensing,

Annex2-RulesoftheAir,

Annex3-MeteorologicalServiceforInternationalAirNavigation,

Annex4-AeronauticalCharts,

Annex5-UnitsofMeasurementtobeUsedinAirandGroundOperations,

Annex6PartI-OperationofAircraft,

Annex6PartII-OperationofAircraft,

Annex6PartIII-OperationofAircraft,

Annex7-AircraftNationalityandRegistrationMarks,

Annex8-AirworthinessofAircraft,

Annex10VolumeI-AeronauticalTelecommunications,

Annex10VolumeII-AeronauticalTelecommunications,

Annex10VolumeIII-AeronauticalTelecommunications,

Annex10VolumeIV-AeronauticalTelecommunications,

Annex10VolumeV-AeronauticalTelecommunications,

Annex11-AirTrafficServices,

Annex12-SearchandRescue,

Annex13-AircraftAccidentandIncidentInvestigation,

Annex14VolumeI-Aerodromes,

Annex14VolumeII-Aerodromes,

Annex15-AeronauticalInformationServices,

Annex16VolumeI-EnvironmentalProtection,

Annex16VolumeII-EnvironmentalProtection,

Annex18-TheSafeTransportofDangerousGoods

<표 3>ICAO부속서 목록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Post-Audit는 최 9개월이 소요되며,결과에 한 보고

서와 시정조치에 한 의가 완료된 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평가결과에

한 내용은 ICAOFSIX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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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tartsworkoncorrectiveactionplan
  
∙SOAsendsinterim safetyoversightauditreport

∙Statesubmitscorrectiveactionplanand
comments

  
∙SOAsubmitsfinalsafetyoversightauditreport
toState
  

∙Statecommentsonfinalsafetyoversightaudit
report(ifany)
  

∙Finalsafetyoversightauditreportpublished

— within90 daysofaudit

— within60 daysofreceiving
interim safetyoversightaudit
report

— within60 daysofreceiving
correctiveactionplan

— within30 daysofreceivingfinal
safetyoversightauditreport

— within30 daysofreceiving
State'scomments

<표 4>Post-AuditActivities

이러한 항공안 평가의 결과의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그 이유

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세계 각국의 안 등 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 이행률에 따

라 1등 (기 부합)과 2등 (기 미달)으로 분류하고,2등 국가에 해 미국

항공사와의 공동운항(코드셰어) 지 등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으며,유럽연합

(EU)교통 원회는 항공 운항 불안 국가와 항공사에 한 리스트를 분기마다

발표하고,유럽연합 체 회원국의 공 통과를 포함해 운항이 면 는 부분

지된다.

따라서,ICAO국제기 만족여부는 항공(여객·운송)사업 측면에서 살펴볼 때 엄

청난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각 해당 부처에서는 우리나라 항

공안 평가 결과가 최고 등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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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160-190
고정
항공무선항행

160-200
고정
항공무선항행

190-200
항공무선항행

제 3 방송통신 원회 제도 황

1.주 수 분배 황

국내 항공업무용 주 수의 분배는 ITU WRC결의에 근거하여 방송통신 원회

가 주 수를 지정하고,국토해양부 등이 방송통신 원회로부터 무선국 개설을 허

가받아 항공주 수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며,최근 방송통신 원회는 WRC-07결

의에 따라 5090∼5150㎒ 역을 텔 메트리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주

수 분배표를 개정한 바 있다.

<그림 10>WRC-07결의에 따른 국내 주 수 분배표 개정 내용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항공업무용으로 이용가능한 주 수는 다음과 같다.



- 25 -

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200-285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200-285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285-32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라디오비콘)
5.73

285-325
항공무선항행
해상무선항행(라디오비콘)
5.73

무선표지 치측정용 K5
항공‧해상용 DGPSK69A

325-405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325-405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405-415
무선항행 5.76
항공이동

405-415
해상무선항행 5.76
항공이동

410㎑(무선방향탐지용)

415-495
해상이동 5.795.79A
항공무선항행 5.80

5.775.785.82

415-495
해상이동 5.79

5.79A
항공무선항행

5.82

항공무선 화 K6A
해상무선 신 K6B
490㎑(국제조난안 호출)

K7

505-526.5
해상이동 5.79

5.79A5.84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육상이동

505-526.5
해상이동 5.79

5.79A5.84
항공무선항행

512㎑(해상무선 신)K6B
518㎑(NAVTEX용)

2850-3025
항공이동(R)
5.1115.115

2850-3025
항공이동(R)
5.1115.115

3023㎑(수색구조용)
3008.4㎑(항공이동(R)국용)K6A

3025-3155
항공이동(OR)

3025-3155
항공이동(OR)

3400-3500
항공이동(R)

3400-3500
항공이동(R)

3900-3950
항공이동
방송

3900-3950
항공이동
방송

단 방송용

4650-4700
항공이동(R)

4650-4700
항공이동(R) 4688.4 ㎑(항공이동(R)국용)

K6A

4700-4750
항공이동(OR)

4700-4750
항공이동(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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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5450-5480
고정
항공이동(OR)
육상이동

5450-5480
고정
항공이동(OR)
육상이동

5480-5680
항공이동(R)

5.1115.115

5480-5680
항공이동(R)

5.1115.115

5680㎑(수색구조용)

5680-5730
항공이동(OR)

5.1115.115

5680-5730
항공이동(OR)

5.1115.115

5680㎑(수색구조용)

6525-6685
항공이동(R)

6525-6685
항공이동(R)

6685-6765
항공이동(OR)

6685-6765
항공이동(OR)

8815-8965
항공이동(R)

8815-8965
항공이동(R)

8965-9040
항공이동(OR)

8965-9040
항공이동(OR)

10005-10100
항공이동(R)
5.111

10005-10100
항공이동(R) 10073.4 ㎑(항공이동(R)국용)

K6A

11175-11275
항공이동(OR)

11175-11275
항공이동(OR)

11275-11400
항공이동(R)

11275-11400
항공이동(R)

13200-13260
항공이동(OR)

13200-13260
항공이동(OR)

3260-13360
항공이동(R)

13260-13360
항공이동(R) 13334.4 ㎑(항공이동(R)국용)

K6A

15010-15100
항공이동(OR)

15010-15100
항공이동(OR)

17900-17970
항공이동(R)

17900-17970
항공이동(R) 17917.4 ㎑(항공이동(R)국용)

K6A

17970-18030
항공이동(OR)

17970-18030
항공이동(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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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21924-22000
항공이동(R)

21924-22000
항공이동(R) 21971.4 ㎑(항공이동(R)국용)

K6A

23200-23350
고정 5.156A
항공이동(OR)

23000-23200
고정
이동(항공이동(R)제외)

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74.8-75.2
항공무선항행

74.8-75.2
항공무선항행 75㎒(실험국용)K30

108-117.975
항공무선항행

5.197A

108-117.975
항공무선항행

5.197A

ILS(로칼라이 ) VOR용
실험국용 K30

117.975-137
항공이동(R)

5.1115.200

117.975-137
항공이동(R)

5.1115.200

121.5㎒(수색구조용,라디오비
콘,항공비상용)
123.1㎒(항공보조용)
123.4 ㎒(항공운항시설 리)
K64E

K58

223-230
고정
이동
항공무선항행
무선표정

223-230
고정
이동
항공무선항행
무선표정

특정소출력(데이터 송용,음성
음향신호 송용)
K37BK37D

230-235
고정
이동
항공무선항행

230-235
고정
이동
항공무선항행

328.6-335.4
항공무선항행

5.258

328.6-335.4
항공무선항행

5.258

ILS(그라이드패스)용
331.4㎒(실험국용)K30

960-1215
항공무선항행 5.328
항공이동(R)5.327A

960-1215
항공무선항행 5.328
항공이동(R)5.327A

실험국용 K30
항공용DME,TACAN용
1030㎒(SSR용)
1090㎒(ATC트랜스폰다용)

1300-1350
항공무선항행5.337
무선표정
무선항행 성(지구 우주)

5.149

1300-1350
항공무선항행5.337
무선표정
무선항행 성(지구 우주)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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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1559-1610
항공무선항행
무선항행 성(우주 지구)
5.208B5.329A

1559-1610
항공무선항행
무선항행 성(우주 지구)
5.208B5.329A

1610-1610.6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무선측 성(지구 우주)

5.3645.3665.367
5.3685.372

1610-1610.6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무선측 성(지구 우주)

5.3645.3665.367
5.3685.372

성이동통신서비스
(GMPCS)K105A

1610.6-1613.8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천문

무선측 성(지구 우주)

5.1495.3415.355
5.3595.3645.366
5.3675.3685.369
5.372

1610.6-1613.8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천문

무선측 성(지구 우주)

5.1495.3645.366
5.3675.3685.372

성이동통신서비스
(GMPCS)K105A

1613.8-1626.5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무선측 성(지구 우주)
이동 성(우주 지구)
5.347A

5.3415.3555.359
5.3645.3655.366
5.3675.3685.369
5.372

1613.8-1626.5
항공무선항행
이동 성(지구 우주)

5.351A
무선측 성(지구 우주)
이동 성(우주 지구)

5.3645.3655.366
5.3675.3685.372

성이동통신서비스
(GMPCS)K105A

2700-2900
항공무선항행 5.337
무선표정

5.423

2700-2900
항공무선항행 5.337
무선표정

5.423

4200-4400
항공무선항행5.438

5.440

4200-4400
항공무선항행5.438

5.440

4220㎒(실험국용)K30
UWB용 K125B

5000-5091
항공무선항행

5.3675.444

5000-5091
항공무선항행

5.36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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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5091-5150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5.444B

5.3675.4445.444A

5091-5150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5.444B

5.3675.4445.444A

5150-5250
항공무선항행
고정 성(지구 우주)

5.447A
이동(항공이동 제외)

5.4465.447C

5150-5250
항공무선항행
고정 성(지구 우주)

5.447A
이동(항공이동 제외)

5.4465.447C

특정소출력(무선랜을 포함한무
선 속시스템용)K37E

5350-5460
지구탐사 성(능동)

5.448B
항공무선항행 5.449
무선표정

5350-5460
지 구 탐 사 성 (능 동 )

5.448B
항공무선항행 5.449
무선표정

항공기상의 이더
비콘용

8750-8850
무선표정
항공무선항행 5.470

8750-8850
무선표정
항공무선항행 5.470

항공기상의 도 러항행원조장
치용(앙주 수 8800㎒)
UWB용 K125B

9000-9200
항공무선항행 5.337
무선표정

5.473A

9000-9200
항공무선항행 5.337
무선표정

5.473A

UWB용 K125B

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13.25-13.4
항공무선항행5.497
지구탐사 성(능동)
우주연구(능동)

5.498A

13.25-13.4
항공무선항행5.497
지구탐사 성(능동)
우주연구(능동)

5.498A

도 러항행원조장치용

15.4-15.43
항공무선항행

5.511D

15.4-15.43
항공무선항행

5.511D

15.43-15.63
고정 성(지구 우주)

5.511A
항공무선항행

5.511C

15.43-15.63
고정 성(지구 우주)

5.511A
항공무선항행

5.5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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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배 한 국

제 3지역 (㎓) 주 수 별 분배 (㎓) 용 도 등

15.63-15.7
항공무선항행

5.511D

15.63-15.7
항공무선항행

5.511D

본 연구에서는 의 항공주 수 역 VHF 역(117.975∼137㎒ 역)에 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해 이 역에 한 제도를 심으로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2.VHF 역(117.975∼137㎒ 역)주 수 이용제도 황

방송통신 원회는 ITU가 분배한 117.975∼137㎒ 역을 항공이동업무용 주

수로 지정하고,무선국 허가는 지정기 에 하여 무선국 허가를 시행하고 있

으나, 역별 채 링이나 세부용도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아래 표는 지정기

상 지정된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분배 1차업무 :항공이동 (5.111),(5.199),(5.200)

국내분배 1차업무 :항공이동 (K58),(K64E)

용도

118~121.4㎒ 항공기 이착륙 제

121.5㎒ 비상 주 수

121.6~121.9917㎒ 지상 제

122~123.05㎒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1㎒ 수색 구조 보조주 수

123.15~123.6917㎒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45㎒ 공- -공 통신

123.7~129.6917㎒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29.7~130.8917㎒ 국내 항공이동업무

130.9~136.875㎒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36.9~136.975㎒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공-지 VHF데이터링크 통신용)

<표 8>항공이동 업무용(117.975~137㎒)용도별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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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2182㎑,3023㎑,5680㎑ 8364㎑의 반송 주 수와 121.5㎒,156.525㎒,

156.8㎒ 243㎒의 주 수는 지상 통신 업무에 용하는 차에 따라 유인 우

주비행체에 한 수색 구조 활동을 해서 사용될 수 있다.이들 주 수의 사용조건

은 규칙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10003㎑,14993㎑ 19993㎑의 주 수도

동일하게 용되나,각각의 발사는 ±3㎑의 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WRC-07)

5.199 (WRC-07삭제)

5.200

117.975∼137㎒의 주 수 역에서 121.5㎒의 주 수는 항공비상용 주 수이고

필요한 경우,123.1㎒의 주 수를 121.5㎒의 항공보조용 주 수로 한다.조난 안

목 을 하여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해상이동업무 이동국에서

이 주 수들을 사용하여 항공이동업무 무선국과 통신할 수 있다.(WRC-07)

<표 9>117.975~137㎒ 역 국제 주 수 분배표 주석

K58

121.60～121.975㎒의 주 수 역은 공항내의 지상 제 업무를 행하는 육상이동업

무국에도 사용할 수 있다.

K64E

123.4000㎒,170.0125㎒,170.0250㎒,451.1500㎒,451.2250㎒,456.1500㎒

456.2250㎒의 주 수는 항공운항시설 리용으로 사용한다.다만,통합지휘무선통

신망 구축 상기 이 기 사용 인 주 수(169.45㎒ 169.53㎒)는 각 기 별로 통합

지휘무선통신망 구축완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표 10>117.975~137㎒ 역 국내 주 수 분배표 주석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 원회는 117.975∼137㎒ 역 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에 있어 각 채 별 심주 수는 별도로 지정· 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방송통신 원회 고시인 무선설비규칙 제80조에서는 무선설비규

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하여는 국제민간항공 약 부속서 10을 용할 수

있도록 용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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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국내 민간항공에 한 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용

주 수 련 규정을 확인하고,그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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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법 파법 시행령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2008.2.29법률 제8867호]
시행일 2008.6.22

[일부개정 2008.7.3 통령령 제20896호] 방송통신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개정 2005.12.30,

2007.12.21>)① (생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2007.1.3,
2008.2.29>
1.(생략)
2.(생략)
3.「항공법」 제145조 단서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
기의 무선국

제26조 (업무의 분류)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선

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4.(생략)
5.항공이동업무: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는 항공기
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6.∼23.(생략)
24.항공이동 성업무: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
이 하는 이동 성업무(구명부기국 비상 치지
시용 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27.(생략)
28.항공무선항행 성업무: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
구국이 하는 무선항행 성업무

29.∼31.(생략)

제27조 (무선국의 분류)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

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31조 (허가의 신청)① (생략)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
선국의 수에 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설치장소ㆍ공 선형식 는 공
선 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
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무선설비 기

제3 항공이동업
무용 무선설비

제61조(용범 )

「항공법」제40조
하는 무선설비,
기타 항공이동

선설비에 하여

제67조(단 무

항공기국의 무선
136.975㎒ 까지의
무선설비의 기술

제68조(비상 치지

제69조(항공기용 휴

제70조(2차감시 이

제71조(거리측정시

제77조(항공기용

<표 11>항공업무용 무선설비 운용에 한 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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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시 상무선국)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제2호부터 제
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국방 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항공국

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항공지구국 항공국:5년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① 법 제24조제4항
단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1년
나.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
국은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2년
다.「항공법」 제2조제1호 제25호에 따른 회

익항공기 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
기국

제78조(성항행시

제79조(공항자동정

제80조(용규정)
무용 무선설비로
니한 것에 하여
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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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국토해양부 제도 황

국토해양부는 국내의 표 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운용기 으로서 항공 계

법령(항공법,항공법시행령,항공법시행규칙,항공주 수운용계획,항행안 무선시

설설치 기술기 )에 따라 방통 주 수분배표에 배되지 않는 범 내에서 국

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안을 용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항공업무용 무선설비를 운

용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117.975∼137㎒ 역에서의 항공업무용

주 수 운용에 한 사항이며,이러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주 수운용계

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주 수운용계획 제7조(117.975～137㎒ 주 수 역의 이용)’을 보면,아래

와 같은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주 수 역(MHz) 사용 목

118～ 121.4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21.5MHz 비상 주 수

121.6～ 121.9917MHz 국제 국내 공항이동지역 통신

122～ 123.05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1MHz 수색 구조 보조주 수

123.15～ 123.6917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45MHz 공- -공 통신

123.7～ 129.6917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29.7～ 130.8917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30.9～ 136.875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36.9～ 136.975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공-지 VHF데이터링크 통신용)

<표 12>국토해양부 항공주 수운용계획에 정의된 117.975~137㎒ 역의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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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의 사용목 에 하여 주 수 용도와 채 을 세분화하여 지정

하고 있음[붙임참조]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ICAO 아태지역사무소의 회의 결

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항행안 무선시설설치 기술기 ’에서는 방송통신 원회의 무선설비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고,해당 고시에는

무선설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반 인 항공장비에 한 설치기

과 기술기 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ICAOSARP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ICAOUSOAP에 비한 검 기 이 되기도 한다.국토부

에서는 해마다 이 기술기 에 근거하여 엄격한 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

로 국토해양부 계자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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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법률 제09780호,2009.6.9,일부개정]
[시행 2009.9.10]

[법률 제09780호,2009.6.9,일부개정]
[시행 2009.9.10]

[국토해양부령 제
[시

제88조 (명령에의 임)① 제75조부터 제80조까

지,제80조의2,제80조의3 제81조부터 제87
조까지의 규정 외에 비행장 항행안 시설의
설치 는 완성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비행장 는 항행안 시설의 리ㆍ운용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한다.

제18조 (항행안 시설의 설치기 )법 제75조제3

항에 따른 항행안 시설의 설치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항행안 무선시설( 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
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 에 따라 설치할 것
가.∼마.(생략)
바.그 밖의 항행안 무선시설의 설치 기술
기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할 것
3.(생략)

제225조 (항행안
제18조제1호다

색상 등의 기술기
② 제18조제2호
의 설치 기술
③ 제18조제3호
의 설치 기술
④ 항행안 시설
이 규칙에 규정되
양부장 이 따로

제260조의2(항행
제2항에 따라 항
이 리·운용
1.∼3.(생략)
4.항행안 무선시
용되는 주 수의
여 고시하는 항공
여야 한다.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항행안 무선시설의 설치  기술기
[국토해양부고시 제345호][2009년 06월 11일 시행] [국토해양부고시 제345호][2009년

제1조(목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

행안 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에 이용되는 항공주 수 운용계획을
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1조(목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25

설의 설치 기술 기 과 설치 차 방
으로 한다.

<표 13>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에 한 항공 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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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행 법·제도 분석

앞서 우리는 국제기구와 국내 행정부처의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련 제도의 개

선 방안 마련을 해 각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방송통신 원회 규정 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117.975～137㎒ 역에 한 이용 규정을 비교 분

석해보았다.

방송통신 원회와 국토해양부 소 의 항공주 수 이용에 한 두 법제도의 특

수성을 살펴보면 의 리에 하여 계법령은 일반법,항공 계법령은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되며,국토해양부의 항공주 수운용

계획이 방통 의 지정기 보다 특별법에 치하는 법제도로 단할 수 있겠다.

항공업무용 주 수 련 국내 법제도만을 고려한다면 국토해양부의 항공주 수운

용계획에 하여 지정기 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되나,주 수

지정은 방통 의 일반 인 리 권한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국토해양부

항공주 수운용계획의 법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존재한다.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용주 수운용계획의 근거로 알려져있는 아태지역사무소

의 체약국간 결의안은 ICAO의 정식표 이 아닌 표 화 추진을 한 안으로

단되고, 재 아태지역의 타 국가들도 ICAO가 지정한 용도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자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수를 ICAO에 등

록함으로써 ICAO가 정의한 리스트에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ICAO가 정의한 리스트에 따라 주 수를 운용

하는 데에 있어,제도상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나,향

후 이 역의 채 지정이 ICAO표 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향후 국제 인 조

화를 한 비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아울러 방송통신 원회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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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한 동 역 주 수의 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이 내용을 ICAO의

표 에 반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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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 동향

제 1 차세 무선항행시스템(CNS/ATM)

1.개 요

최근 민간항공기의 이용 횟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민간항공부분의 항공교통량

증가로 비행일정 지연 등 문제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항공기의 지연은 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용자들에게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불이익을 다.

※출처:차세 성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KARI,2004)

<그림 11>민간항공 이용객 변화 추이 (단 :백만명)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항공교통 지연과 비용을 이기 한 주요 목표를 'Free

Flight'2)로 설정하고,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미래의 항공교통량을 효과 으로

2) Free Flight is “safe and efficient flight operating capability under instrument flight rules (IFR) in which 
the operators have the freedom to select their path and speed in real time. Air traffic restrictions are 
only imposed to ensure separation, to preclude exceeding airport capacity, to prevent unauthorized flight 
through Special Use Airspace (SUA), and to ensure safety of flight. Restrictions are limited in extent 
and duration to correct the identified problem. Any activity which removes restrictions represents a 
move toward free flight.”i RTCA Select Committee on Free Fligh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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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제하기 해 FANS(FutureAirNavigationSystem)특별 원회를 설치하

여 21세기 신개념의 성항행시스템(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Air

TrafficManagement:CNS/ATM)연구를 시작하 으며,1991년 9월 제10차

ICAO 항행회의에서 기존 항공운항시설을 디지털 데이터 통신기술과 성항행시

스템(GlobalNavigationSatelliteSystem :GNSS)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

의 차세 성항행시스템으로 환하는 계획(2010년 이후 실행)을 수립하 다.

통신부분은 재의 아날로그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환되며,지상시설

에 고착되어 있는 항법시스템은 GPS등 성항행시스템으로 환되고, 이더

조종사의 음성보고에 의존하는 재의 항공감시 기능은 성항행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환되어, 이더는 백업시스템의 기능을 담당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세 성항행시스템의 핵심 구성은 아래 표 그림과 같다.

<그림 12>차세 성항행시스템(CNS/ATM)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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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통 신

Communication
항 법

Navigation
감 시

Surveillance
제

ATM

차세
CNS/ATM
시스템

Data(HF,VHF)
(Mode-S,AMSS,

ATN)

GNSS
(SBAS,GBAS)

SSRModeS
(ADS-B)

GlobalATM

<표 14>차세 성항행시스템(CNS/ATM)시스템의 핵심구성

2.통신(Communication)분야

기존 항공통신링크의 문제 은 의 특성상 가시거리권(LineofSight)내에

서만 통신이 가능하고,잡음 혼신 등이 항공기 안 운항에 해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음성 주의 기존 통신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통신시스템으로 환되고 있다.

항공통신분야의 기술로는 VHF/HF 역 주 수를 이용한 데이터통신,항공이동

성통신,항공종합통신망을 들 수 있으려,특히 최근 VDL-M4등 데이터통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표 15>항공용 통신링크 주요 특성 비교

항공이동 성통신은 차세 성항행시스템(CNS/ATM)실 에 있어 통신링크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아래 표는 ICAO에서 명명된 각 VDL모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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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확장성 유연성에 하여 정리하 다.여기서 주목할 은 VDLMode4

는 지상의 어떠한 시설에도 의존하지 않고 운 이 가능하다는 이다.VDLMode

4는 25㎑의 다 역 특성으로 인해 주 수 송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Mode2방식에 비해 약 15배의 높은 서비스 제공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성/

요구능력

VHFDataLinks시스템

VDLMode2

(CSMA)

VDLMode2

(TDMA)

VDLMode2

(STDMA)

송률/변조 31.5kbps/D8PSK 31.5kbps/D8PSK 19.2kbps/GFSK

지역간 운용 지상시설 의존 지상Master국 의존 어디서나 사용가능

무결성 모든 VDLMode는 한 이행으로 무결성 확보 가능

링크 강건성
교통량이 많은 경우

강건하지 않음

변조체계의 한계로

강건하지 않음
강건

수용성 (2020년)

불가

(사용가능한

스펙트럼 문제)

불가

(D8PSK변조방식

문제)

수용가능

(7개의 채 확보

문제 해결 필요)

유연성
ADS-B와 ATM에

부 합
제한된 유연성 유연

변환 용이성 용이 잠재 문제 용이

<표 16>ICAO의 VDL시스템 비교

3.항법(Navigation)분야

항공항행분야의 기술로는 성항법시스템,근거리/ 역 오차보정 시스템을 들

수 있다.최 미국의 군사 인 목 으로 개발된 GPS(GlobalPositioningSystem)

가 민간산업에 활용되면서 항공항법분야에는 일 신이 일어났다.GPS는 이륙

부터 착륙까지 다양한 비행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비행단계별 복잡한 항법센

서를 하나의 센서로 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CNS/ATM의 주요 기반 시스템은 GNSS(GlobalNavigationSatelliteSystem)

로 데이터 통신의 동기를 한 시각동기원과 항공기 는 이동체의 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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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다.GNSS에는 미국의 GPS,러시아의 GLONASS,유럽의 GALILEO

가 포함된다. 재 GPS등 성을 이용한 성항법시스템이 리 보 되어 이용

에 있다.

4.감시(Surveillance)분야

항공감시분야의 기술로는 Mode-S 이더,자동항행감시(ADS),항공기충돌방지

(ACAS)등이 있으며,오늘날 항공교통 제업무는 주로 두 가지의 감시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하나는 이더를 이용한 직 인 항공공역 감시이고 다른 하나는

HF통신을 이용한 조종사의 보고에 의한 간 인 항공공역의 감시이다.

항공교통이 혼잡한 공항터미 지역과 내륙 공역상 항공로에 한 감시시스템은

VHF통신과 1차 감시 이더 2차 감시 이더를 이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하

게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세계 각 국가의 터미 공역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

며 2차 감시 이더도 교통이 혼잡한 주요 공항이나 공항 주변에 집 운용됨에

따라 SSR(SecondarySurveillanceRadar)CODE할당량(4,096개)의 부족과 이

더간의 신호 간섭을 발생시키는 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이더 체계에 의존하던 항공감시기능은,데이터 통신기반에 의한 항공

감시구 을 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이더를 백업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공감시체계로의 환을 비 이며,ADS-B(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

-Broadcast)가 표 인 라 하겠다.

ADS는 항공기의 치정보 식별정보 외 기타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해

항공기로부터 직 는 인공 성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지상 제시설로 달하는

시스템으로, 일럿의 장비 조작이나 지상으로부터의 질문신호 없이 자동

(automatic)으로 운용되고,GPS시스템 등에 의존 (dependent)으로 정보(비행기

의 치,고도,속도,방향 등)를 획득(surveillance)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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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감
시

이
더

∙ 이더를 이용한 항공기의 치 측정
(independent)

∙항공기와의 교신 없음
(non-coopetrative)

∙갱신주기 정확도 양호

∙터미 역에 주로 사용

∙설치비용 ;1∼4M USD

2
차
감
시

이
더

∙ 이더를 이용,항공기와 교신을 통해
치 측정 (independent,cooperative)

∙갱신주기 빠름,정확도 우수

∙항행 에 주로 사용

∙설치비용 ;1∼4M USD

ADS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조종사의 기기조작 없이 자동운용
(Automatic&cooperative)

∙항공기 치정보를 GNSS,GPS데이터
에 의존 (Dependent)

∙항공기의 치,속도,방향 등을 감시
(Surveillance)

∙갱신주기 빠름(매 ),정확도 우수

∙공해상,항행 ,터미 ,공항에서 사용
가능

∙설치비용 ;300∼400USD

<표 17>1·2차 감시 이더와 ADS비교

항공기의 치정보는 재 사용되고 있는 성항법시스템이나 GPS,GLONASS

뿐만 아니라 유럽의 GALLEIO같은 성항행시스템을 이용하는 탑재 항법장비에

의해 얻게 된다.항공기내의 항법장비에 의해 취득된 3차원 치정보와 시간,그리

고 기타 지상에서 필요한 련 정보를 항공기내의 성통신장비를 경유해 지구정

지궤도상에 있는 인공 성의 계에 의해 지구상에 있는 지상지구국으로 보내지

고 이 정보는 지상의 통신망을 통해 항공교통 제소의 제용 모니터에 표시돼



- 46 -

항공교통 제업무에 이용되며 항공기가 규칙 으로 자신의 치를 자동 송신

는 정보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송신하는 가에 ADS-B와 ADS-C로 구분된다.

① ADS-B(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Broadcast)

ADS-B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일반 으로 항공기 는 지상차량에 장착된

GNSS수신기 GPS로부터 얻어진 자신의 치정보 기타정보를 규정된 시

간간격에 따라 지상·공 에 자동 으로 방송한다.이 정보는 지상의 항공교통

제국과 항공기의 비행정보 디스 이(CockpitDisplayTrafficInformation:

CDTI)에 정확하고 폭넓은 자료를 보여 다.기존의 이더에 의존하던 항공 감

시기능을 통신링크의 데이터를 통해 구 하는 시스템으로 공항지상의 항공기,

차량뿐만 아니라 250NM3)이내 항로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정보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항공감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ADS-B의 개념

3)NM(NoticalMile):1NM≒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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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DS-C(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를 사용하는 항공기는 지상센터에서 주 수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신의 치를 송신하는 개인별 감시시스템이며,개별 항공기를 선택해 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이다.

기 ADS-B 시스템 개념은 지상 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항공기가

자신의 치를 자동 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 개발되었으며,ADS-B

개념은 일반항공기의 ACAS(AirborneCollisionAvoidanceSystem)를 구 하기

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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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 수 이용 기술·정책 동향

1.ADS-B

가.데이터링크 기술 개요

항공항행 업무와 련하여 비행기와 지상시설의 치정보 등을 제공하기 한

ADS-B시스템 구 기술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090ES
(1090ExtendedSquitter)

UAT
(UnivesialAccessTransceiver)

VDL-M4
(VHFDataLinkMode4)

∙1090㎒ ∙960~1215㎒ (단일주 수) ∙118~136.975㎒ (채 폭25㎑)

∙PPM@1Mbps ∙PFSK@1Mbps ∙GFSK@19.2kbps

∙RandomAccess ∙RandomAccess ∙STDMA

∙75TimeSlot/Sec
∙4000MSO
(MessageStartOpportunities)

∙SSR의확장기술(Mode-S와유사)∙최근 미국에서 개발 ∙1980년 말 스웨덴에서 개발

∙기존의 Mode-S가 56비트를 사
용한데반하여1090ES는112비
트를사용
(ExtendedSquitter로불리게됨)

∙ 세계 으로 단일채 사용 ∙다채 (두 개의 분리된 25㎑
범세계 공용채 )사용
(교통량에 따라 채 추가 가능)

∙시분할다 속방식

∙1Mbps ∙19.2kbps

∙아태지역에서 표 으로 추진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유럽
등의 동의를받지 못함

∙VHF주 수 특성상 간섭에 민감

∙Mode-S장비의 S/W업그 이드를
통해ADS-B시스템구성이가능
(형 항공사들이 선호)

<표 18>ADS-B데이터 링크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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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 ExtendedSquitter(ES)

1090㎒ ExtendedSquitter(ES)데이터링크 기술은 항공기 이차감시 이더(SSR)

와 함께 리 사용 인 Mode-S기술을 확장시켜 개발 다.따라서 1090ES 련

기술은 Mode-S기술과 유사성이 많다.쉽게 말하면 1090㎒를 채 을 통해 송출되

는 ADS-B메시지가 Mode-SExtendedSquitter(ES)포맷으로 구성된다는 뜻이

다.ExtendedSquitter메시지는 112비트 길이이며 그 24비트는 패리티로 사용

된다.이 의 Mode-S Squitter는 56비트 메시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Extended란 의미가 붙여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 운 인 항공기의 MODE-S탑재장비에 ADS-B어 리 이션 소

트웨어 업그 이드 배선을 수정 보완하면 ADS-B를 사용할 수 있어 형

항공사들은 장착비용의 최소화하기 해 1090㎒ ExtendedSquitter(ES)를 선호하

고 있다.

2)UniversalAccessTransceiver(UAT)

ADS-B데이터링크 기술 가장 최근에 개발된 UAT는 미국에서 GA 항공기

를 지원하고 향후 ADS-B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MITRE회사의 독립 인 연구

와 개발 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기 개발단계에서부터 공 과 지상기반

의 방송 애 리 이션을 감시 주변상황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최 화된 설계를

추진했다.UAT는 역 다목 데이터링크로 세계 으로 단일 채 상에서

운용되도록 고안 으며 데이터 송률은 략 1Mbit/sec정도다.그러나 UAT는

재 항행보조시설에 배정된 주 수 역에서 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유럽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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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HFDataLink(VDL)Mode4

VDLMode4기술은 1980년 말부터 스웨덴에서 최 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단일 채 을 사용하는 다른 ADS-B데이터 링크들과 달리 다채 을 사용한다.두

개의 분리된 25㎑의 범세계 공용채 을 사용하며 항공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에서

는 채 을 더 추가해 운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VDLMode4매체

속은 시분할 다 속방식으로 데이터 송률은 19.2kbit/sec에 달한다.그러나

VHF운 주 수 특성상 타 항공기 시스템으로부터 간섭에 민감하다는 문제 이

있다.

나.ICAO동향

앞서 언 한 바와 같이,2003년 제11차 세계항행회의를 통해 2015년까지 ‘Free

Flight’개념을 실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최근 ICAO의 주요 안 하나는 CNS/ATM의 이행에 있으며,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ADS-B장비의 의무장착을 추진 할 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련의 활동으로 ICAO에서는 ADS-B표 제정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아태지역 사무소는 ADS-B 담 연구반을 운 하는 한편,2010년 8월

ADS-B SITF(StudyandImplementationTaskForce)/9에서 아태지역 ADS-B

구 계획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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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FreeFlight'구 을 한 ICAO조치사항

다.국내 ADS-B시스템 구축 정책동향

정부 각 부처에서는 차세 항공감시시스템(CNS/ATM)과 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이 감시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차세 성항행시스템 핵심기술과 비행체 탑재형 다목

이더 개발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

술개발 R&D과제를 기획하여 진행 에 있다.이 과제를 통해 ADS-B항공기 탑

재장비 지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지상시스템,서버 등을 개발하고,인천공항,김

포공항,제주공항 등에서 시범 운용함으로써 시험 평가 결과를 도출할 정이다.

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는 ADS-B test-bed를 구성하고,

ADS-B시스템의 항공감시 성능을 연구·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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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항우연의 시험환경 구성도

한,2010년 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구체 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으나 ADS-B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환경에서 기존 항공감시

장비와의 호환성 등의 검증을 해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에서 테스트 베드를 구축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해외 동향

1)미국

미연방항공국은 차세 항행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ADS-B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이며,2007년 7월 구성·운 되고 있는 항공규정제정 원회(ARC:Aviation

Rulemaking Commitee)에서는 2008년 10월 NPRM(Notice forProposed Rule

Making)권고안을 FAA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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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미국의 ADS-B도입 추진 일정

ARC는 2020년까지 ADS-BOut구 에 한 지원을 강조하고,규정이 채택되기

에 ADS-B링크 략, 로그램,성능요구사항 등에 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유럽

유럽의 공 환경은 국내와 유사하여 이더의 감시 역이 좋은 편이다.따라서

이더의 감시 역에 속하지 않는 역들에 해 ADS-B를 안의 하나로 보고,

2012년 1월 부터는 IFR/GAT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들에 한 ELS장착을 의무

화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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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항공기 ADS-B장비 탑재 망

3)호주

호주는 ‘TheUpperAirspaceProject'를 통해 ADS-B도입을 추진 에 있으며,

2007년 CASA(CivilAviationSafetyAuthority)를 통해,2012년까지 CASA 는

TSO145/6의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DO260/DO260A 표 을

모두 수용함을 공표하 다.

아울러 항공기의 ADS-B장비 장착율은 국내선의 경우 23.7%,국제선의 경우

60.2% 수 의 진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009년 5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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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TheUpperAirspaceProject'상 3만 피트에서의 ADS-B감시 역

<그림 19>호주의 항공기 ADS-B장착 추진율 황 (2009년 5월 재)



- 56 -

2.무인항공기용 주 수

인간의 이동능력을 비약 으로 발 시킨 항공기술은 조정사가 없는 무인항공기

기술로 발 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를 말하며, 어 약자 UAV(Unmanned

AerialVehicle)로 불린다.간혹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은 것으로 지상에는 원격

조종하는 조종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을 강조해 UninhabitedAerial(Air)Vehicle의

약어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기 무인항공기는 조정사의 희생을 이기 한 군사 목 이었으나, 재는 재

난구조,기상 측,경비,산림감시 등 민간 분야로 활동 역이 차 커지고 있다.

이에 ITU는 세계 으로 무인항공기 이용 가에 비한 장거리 무인항공기의 안

한 운항을 한 주 수 분배 필요성을 연구 에 있다.

<그림 20>무인항공기 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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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무인항공기는 안정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자동조정(Autopilot)과 주어

진 경로를 비행하기 한 항법유도 정도의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나,비행 발생

하는 비상상황의 처는 지상 조정자에 의해 결정되는 수 으로,향후 비가시 역

(BLOS)에서 성을 이용한 장거리 원격제어 자동 충돌회피 기술 등이 연구되

어 기존 항공기와 동일한 공역에서 보다 안 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림 21>무인항공기

미국은 UAS기술과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으며,미연방항공청과 미공군의 주

도하에 주 수 확보에 극 인 입장이나 기존 항공기 운항의 안 과 새로운

GPS등 무선항행 성업무(RNSS)용 무선국 등에 간섭을 우려하는 입장과 조율이

필요한 실정 있다.

랑스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방 산업계 입장을 반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역인 무인항공기 시장 개척을 한 신규 주 수 확보에 극 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서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으로 주로 공공용 수요를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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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TU

ITU연구 결과는 정부 역인 국경감시,해상정찰,기상 측 등의 기 UAS응

용은 2020년 이후부터 민간 역인 농작물 재배,자원탐사,방송통신 계,지도제

작 등의 수요가 2030년까지 지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이에

UAS제어용(C2)주 수를 지상응용에 최 34㎒, 성응용에 56㎒ 역이 소요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말에 개최된 ITU-RSG5WP5B(항공해상분야)회의에서 무인항공기 운

용을 한 주 수 분배에 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무인항공기 개발·

도입 안 운항을 지원하기 한 용 주 수 확보와 련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회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o지상 제어용 주 수로 항공이동업무로 기분배된 960-1164㎒ 역 약

10㎒ 역폭과 신규 분배가 요구되는 5030-5091㎒ 역 23㎒ 역폭이

기존 역무와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ITU보고서(안)가 작성됨

※ 기 운용 인 항공시설인 MLS등과의 간섭은 한 주 수 이격과 지리

이격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함

o 성용 주 수는 항공이동 성업무로 이미 분배된 5030-5091㎒ 역 활용이

가능하다는 ITU보고서가 작성됨

oUAS용 성 주 수 논의 시 고정 성업무(FSS) 이동 성업무(MSS)용

주 수의 UAS 용시 기존 항공 성업무에 간섭 향 등 부정 향을

우려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

※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12/14㎓,20/30㎓ 고정 성 주 수를 UAS

성제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장함

5030∼5091㎒ 역의 지상용 주 수를 기존 항공시설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ITU 연구 결과에 따라,우리나라는 5030∼5091㎒ 역의 신규 항공이동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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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분배를 지지하기 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의된 의견을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하는 한편,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과 안 운항을 한 항공 련 규정 연구

동향 악을 해 ICAO와 국토부와의 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APG(Asia/PacificGroup)

5030∼5091㎒ 역의 주 수 공유 가능성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APG

회의를 통해 이 역 주 수를 항공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안을 지지하는 것을 제

안하 으나, 국은 자국의 기존 시스템에 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960∼1164㎒ 역에서 신규항공통신과 기존항공항행의 주 수 공유는 러

시아연방국가와 국이 기존 항공항행업무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신규항공통신

사용을 희망하는 우리나라와 립된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향후 지속 인 1/5㎓ 역에서의 신규 항공주 수 분배에 한 국제동

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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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VHF 역(117.975∼137㎒)채 재배치 연구

제 1 주 수 재배치 연구의 추진배경

앞서 2장의 방송통신 원회와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용 주 수에 한 제도 검

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고시 ‘항공주 수운용계획‘에서는 방송통신

원회가 분배한 117.975∼137㎒ 역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이용하고 있다.이는

주 수의 리·이용에 한 권한과 차상 법한 것으로 단되나,두 행정 부처

간 규정의 통일을 해 련 제도의 검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 소 법령 개정 필요성의 검토를 하여 우리는 여기서 국토

해양부 고시의 근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의 ‘항공주 수운용계획’은 VFH 역 항공이동업무용 주 수에 한

아태지역사무소 결의안(FrequencyListNo.3)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 결의안은

ICAO의 공식 권고 는 표 이 아니고,체약국들 한 결의안과는 다르게 운용하

고 ICAO도 이를 승인하고 있음(FrequencyListNo.3에 ICAO,National로 나 어

표기)이 확인되었으나,향후 국제 인 harmonization을 한 비 과정으로 볼 때

사 검토와 비는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규정의 단일화와 국제 조화를 하여 향후 117.975∼137

㎒ 역에 한 ICAO표 안 마련에 비한 국내 주 수 채 재배치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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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VHF 역 민간 항공주 수 이용 황

117.975∼137㎒ 역의 허가 무선국수는 총 894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2>항공이동업무용 무선국 시설자 황

무선국종 기지국 실험국 육상국
육상
이동국

이동국
이동
계국

항공국
항공기국

합계

무선국수 2 4 81 68 286 119 332 892

비고
재난
구조용

실험용
재난
구조용

재난
구조용

재난
구조용

재난
구조용

항공
업무용

특이사항
지정기
과 다름

-
법무부
1국

법무부
2국

법무부
4국

SK텔 콤
1국

-

<표 19>117.975~137㎒ 역 무선국 허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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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 수 이용 황

시설자명
주 수
(㎒)

ICAO
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 경찰청장 (김포공항 항공 ) 134.450 ACC
Company
Radio

2 헬리코리아(주) ( 덕) 135.500 FIS
Company
Radio

3 삼성테크 (서울 강서) 127.025 ATIS
Company
Radio

4 〃 (서울 강서) 127.025 ATIS
Company
Radio

5 포스코 양 ( 남 양) 129.450 없음
Company
Radio

6 〃 ( 남 양) 130.150 없음
Company
Radio

7 이티 워텔 (부산 강서) 128.900 없음
Company
Radio

8 〃 131.000 없음
Company
Radio

9 〃 132.000 없음
Company
Radio

10 우조선해양(주) (부산 강서) 130.525 없음
Company
Radio

11 한국타임즈공항 (경기 김포) 130.525 없음
Company
Radio

12 한서우주항공공사 (서울 강서) 129.225 없음
Company
Radio

13 한국공항공사 (경북 포항) 128.725 ACC ATIS

14 〃 (강원 양양) 123.100 없음 TWR

15 〃 ( 남 무안) 123.400 없음
Company
Radio

16 〃 (경남 사천) 123.400 없음
Company
Radio

17 〃 (부산 강서) 123.400 없음
Company
Radio

<표 20>117.975~137㎒ 역 무선국 이용 황

이 역내의 허가 무선국 소방용(재난구조용)무선국을 제외하면,총 30개

기 에서 323개 무선국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무선국의 용도

를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용주 수운용계획과 비교·검토한 결과 102개 무선국이

국토해양부의 항공주 수 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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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 수 이용 황

시설자명
주 수
(㎒)

ICAO
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8 〃 ( 남 여수) 123.400 없음
Company
Radio

19 〃 (울산 구) 123.400 없음
Company
Radio

20 〃 (제주 제주) 123.400 없음
Company
Radio

21 〃 (충북 청원) 123.400 없음
Company
Radio

22 〃 (경북 포항) 123.400 없음
Company
Radio

23 〃 (부산 서구) 123.400 없음
Company
Radio

24 아시아나항공 129.350 없음
Company
Radio

25 〃 (서울 강서) 129.750 없음
Company
Radio

26 〃 (제주 제주) 129.850 없음
Company
Radio

27 〃 ( 구 동구) 129.850 없음
Company
Radio

28 〃 ( 주 산) 129.950 없음
Company
Radio

29 〃 (울산 북구) 130.400 없음
Company
Radio

30 〃 (경남 사천) 130.400 없음
Company
Radio

31 〃 (경북 포항) 130.400 없음
Company
Radio

32 〃 (부산 강서) 130.700 없음
Company
Radio

33 〃 ( 남 무안) 130.725 없음
Company
Radio

34 〃 ( 남 여수) 130.725 없음
Company
Radio

35 〃 (서울 강서) 130.825 없음
Company
Radio

36 〃 130.825 없음
Company
Radio

37 〃 (충북 청원) 130.925 없음
Company
Radio

38 한항공 (제주 서귀포) 121.950 SMC TWR

39 〃 (제주 서귀포) 121.950 SMC T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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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 수 이용 황

시설자명
주 수
(㎒)

ICAO
지정용도

실사용용도

40 〃 (제주 서귀포) 123.400 없음
Company
Radio

41 〃 (경남 사천) 129.050 없음
Company
Radio

42 〃 129.050 없음
Company
Radio

43 〃 (강원 횡성) 129.050 없음
Company
Radio

44 〃 (충북 청원) 129.050 없음
Company
Radio

45 〃 129.050 없음
Company
Radio

46 〃 ( 구 동구) 129.200 없음
Company
Radio

47 〃 (부산 강서) 129.200 없음
Company
Radio

48 〃 (울산 북구) 129.200 없음
Company
Radio

49 〃 (경북 포항) 129.200 없음
Company
Radio

50 〃 ( 주 산) 129.400 없음
Company
Radio

51 〃 (제주 제주) 129.400 없음
Company
Radio

52 〃 ( 남 여천) 129.400 없음
Company
Radio

53 〃 ( 북 군산) 129.400 없음
Company
Radio

54 〃 ( 남 무안) 129.400 없음
Company
Radio

55 〃 131.150 없음
Company
Radio

56 〃 (서울 강서) 131.150 없음
Company
Radio

57 〃 131.500 없음
Company
Radio

58 에어부산 (경기 김포) 129.175 없음
Company
Radio

59 〃 (부산) 129.175 없음
Company
Radio

60 〃 (제주) 129.175 없음
Company
Radio

61 진에어 (서울 강서) 129.800 없음
Company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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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 수 이용 황

시설자명
주 수
(㎒)

ICAO
지정용도

실사용용도

62 〃 (제주 제주) 129.800 없음
Company
Radio

63 〃 (인천 구) 129.800 없음
Company
Radio

64 코스타항공 (서울 강서) 129.250 없음
Company
Radio

65 〃 (제주 제주) 129.250 없음
Company
Radio

66 〃 ( 북 군산) 129.250 없음
Company
Radio

67 〃 (충북 청원) 129.250 없음
Company
Radio

68 제주항공 (서울 강서) 129.075 없음
Company
Radio

69 〃 (서울 강서) 129.075 없음
Company
Radio

70 〃 (부산 강서) 129.075 없음
Company
Radio

71 〃 (충북 청원) 129.075 없음
Company
Radio

72 〃 (제주 제주) 129.075 없음
Company
Radio

73 〃 (인천 구) 129.075 없음
Company
Radio

74 서울지방항공청 125.850 APP SMC

75 〃 (강원 평창) 133.100 ACC 비행검사용

76 〃 (강원 양양) 123.150 없음 TWR/SMC

77 〃 123.250 없음 APP

78 〃 (강원 평창) 123.400 없음 비행검사용

79 〃 (경기 양주) 123.400 없음 비행검사용

80 부산지방항공청 ( 주 산) 118.050 TWR SMC

81 〃 ( 구 동구) 118.200 TWR SMC

82 〃 ( 남 여수) 118.525 TWR SMC

83 〃 (경북 울진) 121.775 SM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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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 수 이용 황

시설자명
주 수
(㎒)

ICAO
지정용도

실사용용도

84 〃 (경북 포항) 123.700 ACC 비행검사용

85 〃 (경북 천) 123.700 ACC 비행검사용

86 〃 (경남 사천) 126.200 ATIS TWR

87 〃 (제주 제주) 126.200 ATIS SMC

88 〃 (제주 제주) 126.200 ATIS SMC

89 〃 (울산 북구) 127.350 FIS ATIS

90 〃 (경남 사천) 134.100 ACC APP

91 〃 (경북 포항) 135.300 FIS 비행검사용

92 〃 ( 남 여수) 135.400 FIS APP

93 〃 ( 남 여수) 122.500 없음 TWR

94 〃 (울산 북구) 122.600 없음 (TWR)

95 인천공항 (인천 구) 118.750 TWR SMC

96 〃 (인천 구) 118.750 TWR SMC

97 항공우주연구원 ( 유성) 126.850 ATIS VDL-M2

98 〃 ( 유성) 126.850 ATIS VDL-M2

99 〃 ( 유성) 126.850 ATIS VDL-M2

100 〃 ( 유성) 127.275 ATIS VDL-M2

101 〃 ( 유성) 127.275 ATIS VDL-M2

102 〃 ( 유성) 127.275 ATIS VDL-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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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 재배치 방안

앞서 살펴본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102개 무선국 용

도를 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 할 수가

있다.

•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로 사용되는 경우

•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항공업무용 주 수는 간섭보호를 해 무선국의 거리이격 규정을 따르도록 되

어있으며,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무선국 주 수를 재배치 하기 해서는 주변 무

선국의 황을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재배치 검토 상인 102개

무선국을 일시에 재정비 하는 것에는 사실상 무리가 따를 것으로 단되며, 요

도와 시 성을 고려하여 순차 인 정비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CAO아태지역사무소 'FrequencyListNo.3'의 용도 지정 여부

를 요도와 시 성 단의 기 으로 삼고자 한다.향후 아태지역사무소의 채 링

방법이 ICAO의 표 이 되어도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에 해서는 각 국가가

히 단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용도지정 여부를 기 으로 삼

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체 인 항공업무용 주 수 정비 방안은 제5장에서 논의할 UHF 역의

companyradio 지상조업용 주 수 이용 황과 수요검토,가용가능한 채 확

인을 통해 제6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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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UHF(400㎒)역항공사지상조업용주 수연구

제 1 개 요

항공기 운항에 있어 주 수는 필수 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항공기와 제탑,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항공기 운항을 한 여러 가지 업무 수행

을 해 주 수가 이용되고 있다.

민간 항공사가 자체 으로 운용하는 통신설비는 ‘CompanyRadio’와 ‘항공사 지

상조업용 무선국’으로 나 어 볼 수가 있다.

‘CompanyRadio’는 항공사에서 독자 으로 운 하는 VHF(AirBand)항공국(항

공기와 항공사간 통신을 한 업무용 무선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며,‘항공사 지상

조업용 무선국’은 안 한 항공운항 업무집행과 신속한 발권 탑승업무,수화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간편한 항공기 이용 서비스를 제

공하고 탑승객의 안 과 재산을 보호하기 해 사용 되는 무선국이다.

<그림 23>항공사에서 운용 인 UHF 역 디지털 무 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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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항공은 2008년까지 UHF 계국을 운 하다가 인가받은 지상조업용 이동

계 주 수(UHF)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TETRA TRS망으로 환하여 사용

이고,아시아나항공은 지상조업용 이동 계 주 수(UHF)6개 채 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에어부산,제주항공,티웨이항공은 각각 1개 채 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일반사항

1)통 신 방 식 :1주 ,2주 단신방식

2)주 수 범 :438㎒ ~470㎒

3)채 수 :64CH

4)주 수 안정도 :±2ppm 이내

5)사 용 원 :DC13.8V

나.송신부 특성

1)출 력 :10W

2)최 주 수편이 :±2.5㎑

3)주 수 안정도 :±3ppm

4)스퓨리어스 :65㏈

5)가청주 수 감응 :±1/3㏈내에서 6㏈

6)선 택 도 :70㏈

7)출력임피던스 :50Ω

다.수신부 특성

1)수 신 방 식 :이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2)주 수 안정도 :±3ppm

3)스퓨리어스 응답 :70㏈

4)상 호 변 조 :65㏈

5)수 신 감 도 :0.35μV(12㏈ SINAD)

6)스 치 감도 :0.25μV

7) 주 출력 :4W(내장 스피커)

<표 21>종합운항통제시스템용 UHF 역 계기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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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산업동향 주 수 수요 분석

본 연구에서는 UHF 역 ‘항공사 지상조업용 주 수’에 한 수요를 가의 민간

항공사를 심으로 분석하고,주 수 정비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항공사는 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이스

타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이 게 6개 항공사로 확인되고 있다.이 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네 개 항공사는 흔히 말하는 ‘가항공사’이다.

하지만 최근 일반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항공사를 이용

하는 이용자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주요 소형항공사의 항공기 운용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 항공사
항공기

보유 수
운항편수

휴 용

무 기

보유 수

비 고

1 에어부산 6 54 93

2 이스타항공 6 28 80

3 티웨이항공 2 16 42

<표 22>항공사별 항공기 운항 민 무 기 운용 황

에어부산은 2010년 11월 재 6 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는 김포,부

산,제주 등 국내선만 운항 이나,국제선 취항을 비 에 있으며,2011년 4 의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010년 11월 재 6 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김포-제주,

제주-청주,제주-군산의 국내선과 국,일본,베트남,태국,캄포디아 등에 취항하여

국제선도 함께 운항하고 있다. 한 2011년 2 의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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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9년 2010년 증감율

공 좌석 수 116만석 200만석 72%증가

탑승객 수 98만4천명 179만6천명 83%증가

<표 23>이스타항공의 최근 이용객 변동추이

년도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

탑승객 수 43,198 48,975 42,128 38,713

<표 24>티웨이항공의 최근 이용객 변동추이

순 항공사

지상조업용 무선국 운용 황
요구

사항
항공국 항공기국

이동

계국

육상

이동국

주 수(㎒)

(Tx/Rx)

1 에어부산 3 6 2 93
441.325/

446.326

2개채

추가

2 이스타항공 4 6 0 74
441.275/

446.275

2개채

추가

3 티웨이항공 2 3 2 42
441.300/

446.300

2개채

추가

<표 25>항공사별 지상조업용 무 기 운용 황 주 수 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항공사는 지상조업용 이동 계국(2주 단신)을 사용

하고 있으며,특히 네 개 가항공사에는 1개의 (2주 단신)주 수만 허가된 상황

으로,하나의 주 수로 운항,운송,객실,정비,보안,조업부서가 공동사용함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주 수 부족에 따른 문제 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주 수를 공유함에 따라 동시에 송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교신장애 발생

∙ 사내의 부서간 외비 성격의 내부 업무연락 사항에 한 보안유지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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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정비 등 민감한 사항이 노출되어 탑승객들의 불안감 조성 회사

이미지 실추

∙ 긴박한 비상사태 발생시 동시다발 교신이 불가하여 응능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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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 수 재배치 방안

1.UHF 역 주 수 이용 황

UHF 역,특히 400㎒ 역은 재 간이무 기,생활무선국,방송 계용,데이

터 송용 소출력 무선기기,아마 어 무선국,RFID,TPMS/PKE등으로 분배되어

있으며,이 외에도 일부 역은 일반통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일반

통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 수 역은 분배표 주석 'K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400㎒ UHF 역 주 수 분배 황

K77

424～425㎒,441～442.6㎒,443～443.5㎒,444～444.2㎒,445～445.5㎒,446～

447.2575㎒,447.5675～447.595㎒,447.9925～448.5㎒,451.1～451.35㎒,451.7～

452㎒,452～453.1㎒ 467.5～469㎒의 주 수 역은 일반통신용으로 사용한다.

<표 26>UHF 역 일반통신용 주 수 분배표 주석

이 역의 일반통신용 주 수는 건물경비용,고층건물 리용,공공업무용,기상

원조업무용,무선데이터 송용,방송보조무선국용,산업통신용,상하수도업무용,실

험국용,운송업무용, 십자업무용,응 의료 교통사고처리용, 기통신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용,철도업무용,콜택시 배차업무용,항공기 안 운항을 한 시

설의 유지보수용,행정업무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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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Tx Rx

1 441.0000 446.0000

2 441.0250 446.0250

3 441.0750 446.0750

4 441.1000 446.1000

5 441.1500 446.1500

6 441.1750 446.1750

7 441.2125 446.2125

8 441.2250 446.2250

9 441.2500 446.2500

10 441.2625 446.2625

11 441.3000 446.3000

12 441.3375 446.3375

13 441.3750 446.3750

14 441.4000 446.4000

15 441.4250 446.4250

16 441.4375 446.4375

17 441.4500 446.4500

18 441.4625 446.4625

19 441.4750 446.4750

20 441.4875 446.4875

연번 Tx Rx

21 442.0875 447.0875

22 442.1625 447.1625

23 442.5750 447.5750

24 443.0125 448.0125

25 443.0250 448.0250

26 443.0375 448.0375

27 443.0500 448.0500

28 443.0625 448.0625

29 443.0750 448.0750

30 443.0875 448.0875

31 443.1125 448.1125

32 443.1375 448.1375

33 443.1500 448.1500

34 443.1625 448.1625

35 443.1750 448.1750

36 443.1875 448.1875

37 443.2000 448.2000

38 443.2125 448.2125

39 443.2250 448.2250

40 443.2375 448.2375

<표 27>UHF(400㎒) 역 일반통신용 주 수 가용채

2.가용주 수 주 수 지정 방안

UHF 역에서의 가용주 수 확인은 아래와 같은 차로 진행하 다.

① 먼 ,가용가능성 검토 주 수 역은 분배표의 주석 'K77'에 명시된 일반통

신용 주 수로 한정하 다.② 그 다음 단계로 해당 역에서 용도 지정된 주 수

(채 )을 제외하고,③ 무선국 허가 황을 통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주 수를 다

시 제외시켰으며,이 때 지역별 주 수의 재사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④ 그

리고 마지막으로 송수신주 수 간격이 5㎒ 인 주 수 을 가용 채 로 단하

으며,총 87 의 채 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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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Tx Rx

41 443.2500 448.2500

42 443.2625 448.2625

43 443.3000 448.3000

44 443.3250 448.3250

45 443.3875 448.3875

46 443.4625 448.4625

47 443.5000 448.5000

48 446.2125 451.2125

49 446.2500 451.2500

50 446.2625 451.2625

51 446.3375 451.3375

52 446.7125 451.7125

53 446.7250 451.7250

54 446.7375 451.7375

55 446.7500 451.7500

56 446.7625 451.7625

57 446.7750 451.7750

58 446.7875 451.7875

59 446.8000 451.8000

60 446.8250 451.8250

연번 Tx Rx

61 446.8375 451.8375

62 446.8500 451.8500

63 446.8625 451.8625

64 446.8750 451.8750

65 446.8875 451.8875

66 446.9000 451.9000

67 446.9125 451.9125

68 446.9375 451.9375

69 446.9875 451.9875

70 447.0000 452.0000

71 447.0250 452.0250

72 447.0500 452.0500

73 447.0625 452.0625

74 447.0750 452.0750

75 447.0875 452.0875

76 447.1125 452.1125

77 447.1250 452.1250

78 447.1500 452.1500

79 447.1750 452.1750

80 448.0000 453.0000

81 448.0125 453.0125

82 448.0250 453.0250

83 448.0375 453.0375

84 448.0500 453.0500

85 448.0625 453.0625

86 448.0750 453.0750

87 448.0875 453.0875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은 WRC-07에서 450∼470㎒ 역을 IMT 용도로 분

배한 을 감안하여 이 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다면,이용 가능

한 채 은 47개 채 로 압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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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정책제안

제4장 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VHF 역의 주 수 정비 검토 상인 102개

무선국에 해서는 요도와 시 성을 고려한 순차 인 주 수 재배치 추진이 필

요하고,UHF 역의 항공사 지상조업용 주 수 추가 수요에 해서는 즉각 인

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 VHF 역 102개 무선국에 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 구 분
무선국
수

비 고

Ⅰ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자가 용도 변경을 고려 인 경우

16

Ⅱ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자가 용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8

Ⅲ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7

-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며 companyradio로
사용되는 경우

65
정비 상
제외

- 실험국 6
정비 상
제외

합계 102

<표 28>VHF 역 채 정비 상 무선국 황

1순 정비 상 16개 무선국은 ICAO가 지정하는 용도와 실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이며,국토해양부 할의 무선국으로써 시설자가 용도변경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무선국이다.

2순 정비 상 8개 무선국은 1순 무선국과 유사한 조건이지만 시설자가 용

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시설자와의 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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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 와 정비 상 무선국은 ICAO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사용되고 있

는 채 로써, 상황에서 정비가 시 하지는 않지만 향후 검토가 필요한 무선국

이며,ICAO의 'FrequencyListNo.3'를 기 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므로

정비 상에 추가 하 다.

하지만,ICAO가 각 국가별 무선국 허가 황을 반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만큼

3순 정비 상 7개 무선국에 해서는 주 수 재배치 보다는 ICAO 등록 추진

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117.975∼137㎒ 역에서 companyradio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65개

무선국은 ICAO가 각 해당 채 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상태를 유지해

도 무방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 황을 조사 에 몇 곳의 가 민간항공사는 실제 사업을 추

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확인 되었다.따라서 코스트항공, 남에어,퍼스트항공

에 허가된 5개 는 각 시설자의 의지를 재확인하여 주 수 회수 등의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연번
주 수 이용 황

비 고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수 (㎒)

1 코스타항공 332005800000001 123.400 제주

2 남에어 332008100000003 129.125 서울

3 〃 332008200000001 129.125 제주

4 퍼스트항공 332008200000002 129.125 구

5 〃 332008200000003 129.125 부산

<표 29>주 수 미사용에 따른 회수 상 주 수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VHF/UHF 역의 항공업무용 주 수에 한 정비 방

안을 제시하 으나 여기에는 추가 인 검토와 고려사항의 반 이 필요하다.그 내

용은 공공주 수의 이용 황과 해당 무선국 시설자의 의견 그리고 주 수 간섭

향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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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시설
요구

1 한국공항공사 (경북 포항) 128.725 ACC ATIS 127

2 서울지방항공청 331994100000003 125.850 APP SMC 121.675

3 〃 (강원 평창) 133.100 ACC 비행검사용

4 부산지방항공청 ( 주 산) 118.050 TWR SMC 용도

5 〃 ( 구 동구) 118.200 TWR SMC 121

6 〃 ( 남 여수) 118.525 TWR SMC 121

7 〃 (경북 울진) 121.775 SMC APP 용도

8 〃 (경북 포항) 123.700 ACC 비행검사용

9 〃 (경북 천) 123.700 ACC 비행검사용

10 〃 (경남 사천) 126.200 ATIS TWR 118

11 〃 (제주 제주) 126.200 ATIS SMC 121

12 〃 (제주 제주) 126.200 ATIS SMC 121

13 〃 (울산 북구) 127.350 FIS ATIS 127

14 〃 (경남 사천) 134.100 ACC APP 124

 VHF/UHF대역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 정비 계획(안) 

□ 1차정비 상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UHF주 수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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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시설
요구

15 〃 (경북 포항) 135.300 FIS 비행검사용

16 〃 ( 남 여수) 135.400 FIS APP 125

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시설
요구

1 에어부산 미이용 - - 441.0000/

2 〃 미이용 - - 441.0250/

3 이스타항공 미이용 - - 441.0750/

4 〃 미이용 - - 441.1000/

5 티웨이 항공 미이용 - - 441.1500/

6 〃 미이용 - - 441.1750/

7 제주항공 미이용 - - 441.2125/

8 〃 미이용 - - 441.2250/

□ 1차정비 상 (UHFcompanyradio추가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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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 경찰청장 (김포공항 항공 ) 134.450 ACC CompanyRadio 130

2 헬리코리아(주) ( 덕) 135.500 FIS CompanyRadio 130

3 삼성테크 (서울 강서) 127.025 ATIS CompanyRadio 131

4 〃 (서울 강서) 127.025 ATIS CompanyRadio 131

5 한항공 (제주 서귀포) 121.950 SMC TWR 118

6 〃 (제주 서귀포) 121.950 SMC TWR 118

7 인천공항 (인천 구) 118.750 TWR SMC 121

8 〃 (인천 구) 118.750 TWR SMC 121

□ 2차정비 상 (ICAO에서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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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 한국공항공사 (강원 양양) 123.100 없음 TWR ICAO등

2 서울지방항공청 (강원 양양) 123.150 없음 TWR/SMC ICAO등

3 서울지방항공청 331994100000003 123.250 없음 APP ICAO등

4 부산지방항공청 ( 남 여수) 122.500 없음 TWR ICAO등

5 부산지방항공청 (울산 북구) 122.600 없음 (TWR) 118.750

6 서울지방항공청 (강원 평창) 123.400 없음 비행검사용

7 (경기 양주) 123.400 없음 비행검사용

□ 3차정비 상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으나 companyradio외 항공이동업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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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 우조선해양(주) (부산 강서) 130.525 없음 CompanyRadio 상

2 한국타임즈공항 (경기 김포) 130.525 없음 CompanyRadio 상

3 한서우주항공공사 (서울 강서) 129.225 없음 CompanyRadio 상

4 에어부산 (경기 김포) 129.175 없음 CompanyRadio 상

5 (부산) 129.175 없음 CompanyRadio 상

6 (제주) 129.175 없음 CompanyRadio 상

7 진에어 (서울 강서) 129.800 없음 CompanyRadio 상

8 (제주 제주) 129.800 없음 CompanyRadio 상

9 (인천 구) 129.800 없음 CompanyRadio 상

10 코스타항공 (서울 강서) 129.250 없음 CompanyRadio 상

11 (제주 제주) 129.250 없음 CompanyRadio 상

12 ( 북 군산) 129.250 없음 CompanyRadio 상

13 (충북 청원) 129.250 없음 CompanyRadio 상

14 제주항공 (서울 강서)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15 (서울 강서)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16 (부산 강서)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17 (충북 청원)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18 (제주 제주)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19 (인천 구) 129.075 없음 CompanyRadio 상

20 포스코 양 ( 남 양) 129.450 없음 CompanyRadio 상

□ 정비 상 제외 무선국 (ICAO에서 지정한 용도가 없고,companyradio용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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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21 ( 남 양) 130.150 없음 CompanyRadio 상

22 이티 워텔 (부산 강서) 128.900 없음 CompanyRadio 상

23 332001100000004 131.000 없음 CompanyRadio 상

24 332001100000004 132.000 없음 CompanyRadio 상

25 한국공항공사 ( 남 무안)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26 (경남 사천)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27 (부산 강서)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28 ( 남 여수)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29 (울산 구)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30 (제주 제주)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31 (충북 청원)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32 (경북 포항)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33 (부산 서구)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34 아시아나항공 332000100000002 129.350 없음 CompanyRadio 상

35 (서울 강서) 129.750 없음 CompanyRadio 상

36 (제주 제주) 129.850 없음 CompanyRadio 상

37 ( 구 동구) 129.850 없음 CompanyRadio 상

38 ( 주 산) 129.950 없음 CompanyRadio 상

39 (울산 북구) 130.400 없음 CompanyRadio 상

40 (경남 사천) 130.400 없음 CompanyRadio 상

41 (경북 포항) 130.400 없음 CompanyRadio 상

42 (부산 강서) 130.700 없음 CompanyRadio 상

43 ( 남 무안) 130.725 없음 CompanyRadio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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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44 ( 남 여수) 130.725 없음 CompanyRadio 상

45 (서울 강서) 130.825 없음 CompanyRadio 상

46 332000100000002 130.825 없음 CompanyRadio 상

47 (충북 청원) 130.925 없음 CompanyRadio 상

48 한항공 (제주 서귀포) 123.400 없음 CompanyRadio 상

49 (경남 사천) 129.050 없음 CompanyRadio 상

50 331994100000001 129.050 없음 CompanyRadio 상

51 (강원 횡성) 129.050 없음 CompanyRadio 상

52 (충북 청원) 129.050 없음 CompanyRadio 상

53 332000100000001 129.050 없음 CompanyRadio 상

54 ( 구 동구) 129.200 없음 CompanyRadio 상

55 (부산 강서) 129.200 없음 CompanyRadio 상

56 (울산 북구) 129.200 없음 CompanyRadio 상

57 (경북 포항) 129.200 없음 CompanyRadio 상

58 ( 주 산) 129.400 없음 CompanyRadio 상

59 (제주 제주) 129.400 없음 CompanyRadio 상

60 ( 남 여천) 129.400 없음 CompanyRadio 상

61 ( 북 군산) 129.400 없음 CompanyRadio 상

62 ( 남 무안) 129.400 없음 CompanyRadio 상

63 331983100000778 131.150 없음 CompanyRadio 상

64 (서울 강서) 131.150 없음 CompanyRadio 상

65 332000100000001 131.500 없음 CompanyRadio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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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수 이용 황

채 재배
시설자명 (사용지역) 주 수 ICAO지정용도 실사용용도

1 항공우주연구원 ( 유성) 126.850 ATIS VDL-M2

2 〃 ( 유성) 126.850 ATIS VDL-M2

3 〃 ( 유성) 126.850 ATIS VDL-M2

4 〃 ( 유성) 127.275 ATIS VDL-M2

5 〃 ( 유성) 127.275 ATIS VDL-M2

6 〃 ( 유성) 127.275 ATIS VDL-M2

□ 정비 상 제외 무선국 (실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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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주 수 이용에 한 정책 기술동향과 국내 VHF 역의

민간항공업무용 주 수 이용 황을 조사·분석하고,소형항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UHF 역 주 수의 추가분배 필요성 검토를 통해 117.975∼137㎒ 역의 주 수

채 정비 방안과 UHF 역의 항공업무지원용 무선국 정비 방안을 연구하 다.

아태지역사무소의 체약국간 결의안은 ICAO의 정식표 이 아닌 표 화 추진을

한 안으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ICAO가 정의한 리스트에 따라 주 수

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제도상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

으나,향후 이 역의 채 지정이 ICAO표 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국제

인 조화를 한 비차원의 117.975∼137㎒ VHF 역의 채 정비방안을 제시

하 다.

한,‘항공사 지상조업용 무선국’이용 황과 민간항공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하

는 한편,400㎒ 역의 일반통신용 무선국 이용 황을 분석하여 가용채 을 산출

하고 이 역에서의 추가 주 수 지정방안을 제시하 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 인 고려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하나는 해당 무선설비

를 운용하는 시설자와의 의단계이고,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공공용 주 수와의 간섭 향이다.실제 VHF/UHF 역 항공업무용 주 수의 정

비를 해서는 의 두가지 사항을 면 히 검토하여,여기서 제시된 정비(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공기에 련한 통신장비는 인명안 과 한 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서로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형 안 사고로 이

어져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신 하고 즉각 인 처

가 필요하고,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민간항공산업의 도약과 국내 항공주 수 이

용 정책수립에 소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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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 략]

제4장 30MHz이상의 주 수 이용

제7조(117.975～137MHz주 수 역의 이용)①117.975～137MHz의

주 수 역에서 일반 인 주 수 이용은 다음 표의 기 에 부합하

여야 한다.

주 수 역(MHz) 사용 목

118～ 121.4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21.5MHz 비상 주 수

121.6～ 121.9917MHz 국제 국내 공항이동지역 통신

122～ 123.05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1MHz 수색 구조 보조주 수

123.15～ 123.6917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23.45MHz 공- -공 통신

123.7～ 129.6917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29.7～ 130.8917MHz 국내 항공이동업무

130.9～ 136.875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136.9～ 136.975MHz
국제 국내 항공이동업무
(공-지 VHF데이터링크 통신용)

②136～137MHz 역은 국내법령을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국

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아태지역회의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항공주 수는 사용 목 과 범 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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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CC-L”용 항공주 수라 함은 항공로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

도 2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2.“ACC-SR-I”용 항공주 수라 함은 감시 이더를 이용하는 항공로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2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

다.

3.“ACC-SR-U”용 항공주 수라 함은 감시 이더를 이용하는 항공

로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4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4.“ACC-U”용 항공주 수라 함은 항공로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

도 4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5.“APP-L”용 항공주 수라 함은 근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12,000피트 이하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6.“APP-I”용 항공주 수라 함은 근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25,000피트 이하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7.“APP-PAR”용 항공주 수라 함은 정 근 이더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4,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8.“APP-SR-I”용 항공주 수라 함은 감시 이더를 이용하는 근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2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

한다.

9.“APP-SR-L”용 항공주 수라 함은 감시 이더를 이용하는 근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12,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

한다.

10.“APP-U”용 항공주 수라 함은 근 제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4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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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TIS(AutomaticTerminalInformationSystem)”용 항공주 수

라 함은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에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12.“DF(DirectionFinding)”라 함은 항공기의 방향탐지를 말한다.

13.“ER”이라 함은 통달 역 확 기술,공지통신원격제어(RCAG) 는

계국을 활용하기 한 요건을 말한다.

14.“FIS-L”용 항공주 수라 함은 비행정보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2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15.“FIS-U”용 항공주 수라 함은 비행정보업무용으로써 비행고도

25000피트 내지 45000피트까지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16.“GPS(VHFen-routeGeneralPurposeSystem)”라 함은 VHF 의

항로목 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SMC(SurfaceMovementControl)”용 항공주 수라 함은 비행

장에 한하여 사용되는 지상이동 제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18.“TWR”용 항공주 수라 함은 비행장 제업무용으로써 사용되는 주

수를 말한다.

19.“VOLMET”용 항공주 수라 함은 VOLMET방송용으로 사용되

는 주 수를 말한다.

④제1항의 항공주 수 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부합되

는 주 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주 수 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가 당해 주 수 운용 개시일 이 부터 기 사용 인 동일 주 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분리간격 기 에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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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17.975～137MHz 역의 항공교통업무 기능별 주 수 분류

기 능 주 수/ 역(MHz)

TWR 118.000 118.025 118.050 118.075
118.100 118.125 118.150 118.175

118.200 118.225 118.250 118.275

118.300 118.325 118.350 118.375
118.400 118.425 118.450 118.475

118.500 118.525 118.550 118.575
118.600 118.625 118.650 118.675

118.700 118.725 118.750 118.775

118.800 118.825 118.850 118.875
124.300 124.325 124.350 124.375

SMC 121.600 121.625 121.650 121.675

121.700 121.725 121.750 121.775
121.800 121.825 121.850 121.875

121.900 121.925 121.950 121.975

APP-PAR 119.500 119.525 119.550 119.575

119.600 119.625 119.650 119.675
119.800 119.825 119.850 119.875

119.900 119.925 119.950 119.975

APP-L, APP-I,
APP-DF I, APP-SR-I 119.000 119.025 119.050 119.075

119.100 119.125 119.150 119.175
119.200 119.225 119.250 119.275

119.400 119.425 119.450 119.475
119.700 119.725 119.750 119.775

120.000 120.025 120.050 120.075
120.200 120.225 120.250 120.275

120.400 120.425 120.450 120.475

120.600 120.625 120.650 120.675
120.800 120.825 120.850 120.875

121.000 121.025 121.050 121.075
121.100 121.125 121.150 121.175

121.200 121.225 121.250 121.275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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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주 수/ 역(MHz)
123.800 123.825 123.850 123.875

124.000 124.025 124.050 124.075
124.700 124.725 124.750 124.775

125.100 125.125 125.150 125.175

125.500 125.525 125.550 125.575
126.500 126.525 126.550 126.575

127.700 127.725 127.750 127.775
127.900 127.925 127.950 127.975

APP-U 120.300 120.325 120.350 120.375

121.300 121.325 121.350 121.375

124.200 124.225 124.250 124.275
124.400 124.425 124.450 124.475

124.600 124.625 124.650 124.675
124.800 124.825 124.850 124.875

125.000 125.025 125.050 125.075

125.200 125.225 125.250 125.275
125.400 125.425 125.450 125.475

125.600 125.625 125.650 125.675
125.800 125.825 125.850 125.875

126.000 126.025 126.050 126.075
126.300 126.325 126.350 126.375

ACC-L, ACC-SR-L 126.100 126.125 126.150 126.175
127.500 127.525 127.550 127.575

128.300 128.325 128.350 128.375
128.700 128.725 128.750 128.775

ACC-U, ACC-LU 118.900 118.925 118.950 118.975
119.300 119.325 119.350 119.375

120.500 120.525 120.550 120.575
120.700 120.725 120.750 120.775

120.900 120.925 120.950 120.975
123.700 123.725 123.750 123.775

124.500 124.525 124.550 124.575

125.300 125.325 125.350 125.375
125.700 125.725 125.750 125.775

125.900 125.925 125.950 125.975
128.100 128.125 128.150 128.175

132.100 132.125 132.150 132.175

132.200 132.225 132.250 132.275
132.300 132.325 132.350 13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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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주 수/ 역(MHz)
ACC-U, ACC-LU 132.400 132.425 132.450 132.475

132.500 132.525 132.550 132.575
132.600 132.625 132.650 132.675

132.700 132.725 132.750 132.775

132.800 132.825 132.850 132.875
132.900 132.925 132.950 132.975

133.000 133.025 133.050 133.075
133.100 133.125 133.150 133.175

133.200 133.225 133.250 133.275
133.300 133.325 133.350 133.375

133.400 133.425 133.450 133.475

133.500 133.525 133.550 133.575
133.600 133.625 133.650 133.675

133.700 133.725 133.750 133.775
133.800 133.825 133.850 133.875

133.900 133.925 133.950 133.975

134.000 134.025 134.050 134.075
134.100 134.125 134.150 134.175

134.200 134.225 134.250 134.275
134.300 134.325 134.350 134.375

134.400 134.425 134.450 134.475
134.500

FIS-LU 120.100 120.125 120.150 120.175
123.900 123.925 123.950 123.975

124.100 124.125 124.150 124.175
124.900 124.925 124.950 124.975

126.700 126.725 126.750 126.775

126.900 126.925 126.950 126.975
127.100 127.125 127.150 127.175

127.300 127.325 127.350 127.375
128.500 128.525 128.550 128.575

FIS-U(GPS) 134.600 134.625 134.650 134.675

134.700 134.725 134.750 134.775

134.800 134.825 134.850 134.875
134.900 134.925 134.950 134.975

135.000 135.025 135.050 135.075
135.100 135.125 135.150 135.175

135.200 135.225 135.250 135.275

135.300 135.325 135.350 135.375
135.400 135.425 135.450 13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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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주 수/ 역(MHz)
135.500 135.525 135.550 135.575

135.600 135.625 135.650 135.675
135.700 135.725 135.750 135.775

135.800

VOLMET/ATIS 126.200 126.225 126.250 126.275

126.400 126.425 126.450 126.475
126.600 126.625 126.650 126.675

126.800 126.825 126.850 126.875
127.000 127.025 127.050 127.075

127.200 127.225 127.250 127.275

127.400 127.425 127.450 127.475
127.600 127.625 127.650 127.675

127.800 127.825 127.850 127.875
128.000 128.025 128.050 128.075

128.200 128.225 128.250 128.275

128.400 128.425 128.450 128.475
128.600 128.625 128.650 128.675

128.800 128.825 128.850 128.875

DATALINK 136.900 136.925 136.950 136.975

AIR-to-AIR 1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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